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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를 모 각한다.

법원 당사자 허 주장 증거 출에도 불구하고 진실 야 하는 것이 그

직 이므 가처분 신청시 당사자가 허 주장 하거나 허 증거를 출하 다

하 라도 그것만 법원 구체 이고 실 인 어떤 직 집행이 해 었다고 볼

없 므 이 써 계에 한 공 집행 해죄가 립한다고 볼 없다 법(

원 고 도 판결 참조1996. 10. 11. 96 312 ).

피고인들이 허 매매계약 증 소명자료 첨부하여 가처분신청 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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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부터 체동산에 한 가처분결 이 사건에 원심 피고인들 공,

소사실 재 같 행 인하여 법원 가처분 결 업 이 침해 었다고

볼 여지는 있 나 법원 구체 이고 실 인 어떤 직 집행이 해 었다고 할 는

없 므 피고인들 만 인 행 인하여 잘못 가처분결 이 내 다는 이,

만 계에 한 공 집행 해죄가 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심판결1

그 지하 다 이러한 원심 판단 앞 본 법리에 른 것 당하고 거. ,

에 상고이 주장과 같 계에 한 공 집행 해죄에 한 법리 해 법이

있다고 할 없다.

그러므 상고를 모 각하 하여 여 법 일 견 주 과 같이

판결한다.

재판장 법 병 _________________________

법 능 _________________________

주 심 법 안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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